
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[별표 9] <개정 2013.3.23>

품질검사 수수료의 징수방법 및 사용용도 등(제47조제2항 관련)

1.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수료를 내려는 자는 매월 25일까지 

공사의 석유 수급 통계자료에 따른 지난달의 국내 판매물량(그 달의 총판매량

에서 영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량과 군납물량

을 제외한 물량을 말한다) 또는 수입물량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품질검사를 신

청한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에 내야 한다.

2. 윤활유의 품질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

른 수수료를 품질검사 신청 시마다 품질검사를 신청한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

질검사기관에 내야 한다.

3. 수수료를 징수한 기관은 그 수수료를 법 제25조제1항 본문, 제25조제2항, 

제31조제3항 또는 제31조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

한다.

4.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수료의 징수 및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

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
